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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21. 5.경~’22. 5.경 ‘수익율

337%로 조작된 주식계좌 사진, 비상장회사 18곳 컨설팅 수익률

99~481%인 허위 보고서’ 등을 내세워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마치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직전 매수가격 대비 10~100배

부풀린 가격으로 판매하여 피해자 761명을 상대로 89억 원을 편취한

무인가 금융투자업체 대표, 본부장을 구속 기소하고, 조직원 29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검찰은 송치된 사건(피해자 145명 피해액 35억 원)을 전면 재검토하여,

추가 피해사실(총 피해자가 761명이고 피해액이 89억 원)을 확인하고,

투자유치 방법을 설계한 대표의 총괄 지휘에 따라 물적 설비를

갖추고 본부장, 실장, 영업팀장, 영업사원 등 역할을 분담하여

통솔체계를 갖추어 불법 리딩방을 운영하며 거짓 홍보자료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편취한 사실을 명확히 하고 이를 범죄단체로

의율하여 조직원 31명을 기소하여 엄단하였음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서민들을 현혹·기망하여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 등 민생침해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음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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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서민들로부터 89억 편취한 비상장주식 리딩방 투자 
사기 조직을 범죄단체로 의율하여 31명 기소, 2명 구속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
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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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 사용된 명함 범행에 사용된 수익실현 캡처사진

Ⅰ 사건 개요

  피고인

[구속] A(44세, 무인가 투자업체 대표), B(30세, 무인가 투자업체 본부장)

[불구속] C(29세, 무인가 투자업체 실장), D(30세, 무인가 투자업체 영업팀장),
E(30세, 무인가 투자업체 영업팀장), F(30세, 무인가 투자업체 영업팀장),
G(22세, 무인가 투자업체 영업팀장) 등 29명

  공소사실 요지

’21. 5.~’22. 5.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
하여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금융투자업을 목적으로 투자업체 AAA를
설립하고 사무실 등 물적설비 및 통솔체계를 갖추어 주식리딩방에서 거짓
홍보자료를 제시하면서 비상장주식을 판매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21. 5.~’22. 5.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언론사와 연관된

회사인 것처럼 가명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고 거짓 홍보자료로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될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직전 매수가격 대비 10~100배 부풀린 가격
으로 피해자 761명에게 판매하여 89억 원을 편취 [자본시장법위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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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사 의의 

Ⅳ 향후 계획 

Ⅱ 사건 진행경과

’24. 9. 검찰, 피의자 6명에 대한 사경 신청 구속영장 관련 경찰과

유선 연락하여 보완요구

’24. 10. 10. 검찰, 피의자 6명에 대한 경찰 신청 구속영장 청구 /

법원, 대표 등 2명 구속 및 나머지 4명 기각(10. 15. 검찰 송치)

’24. 10. 15.~31. 검찰, 추가 계좌추적, 추가 피해사실 확인 등 수사진행

’24. 10. 18. 피의자 26명에 대한 범죄수익 보전청구(경찰 신청)

      ※ 피의자 4명에 대한 범죄수익 약 15억 7,000만 원 상당 보전청구 인용 그 외 법원 심리 중
’23. 11. 1. 검찰, 대표 등 2명 구속 기소, 조직원 29명 불구속 기소

송치된 불법 주식 리딩방 사기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고 추가 계좌추적을

통해 총 피해 규모가 피해자 761명, 피해액 89억 원에 이르는 중대사안

임을 확인

투자유치 방법을 설계한 대표의 총괄 지휘에 따라 본부장, 실장, 영업팀장,

영업사원 등 체계를 갖추고, 거짓 홍보자료로 피해자들을 속인 무인가

투자업체를 적극적으로 범죄단체로 의율하여 기소함으로써 서민들을

상대로 한 민생침해범죄를 엄단하였음

앞으로도 검찰은 서민들을 현혹⸱기망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리딩방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민생침해범죄를 척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